
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

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

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

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

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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